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행정규칙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제정필요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실효된 행정규칙(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훈령을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제정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미 대상(｢행정절차법｣ 제46조)으로 행정예고 생략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

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증명소지자에 대한 의무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구조건 등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

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절차

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

절차, 소지자 의무사항 등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공급업체의 이행절차가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

소지자의 부적합사항으로 간주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

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

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적합성(Compliance)”이라 함은 항공법규 및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하며, “합

치성(Conformity)”이라 함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인적자원이 설계도면, 규격, 시험

절차서 또는 안전·지정 요건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

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

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

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

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12. “외국 제작자(Foreign Manufacturer)”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

산하는 자를 말한다.

13. “제작증명위원회(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라 함은 원활한 제작증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14. “품질관리자료(Quality Control Data)”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의 내용을 기술한 자료로써 이러한 자료는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데 사

용하는 방법, 절차, 공정, 검사, 시험, 규격, 차트, 목록, 양식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체계(Quality System)”라 함은 품질관련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실행하

는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가진 조직체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된다.

1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법적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제작하

기 위하여 설계 및 제작 조직의 관련 분야에서 품질 유지 및 개선 노력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경영

관리체계를 말한다.

17. “품질관리(Quality Control)”라 함은 제품의 품질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품질업무를 수행하고 직

접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8.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시스템적 또는 재발

성 부적합사항의 내재적인 원인을 말한다.

제2장 제작증명 절차

제4조(제작증명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제작증명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증명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 · 관리

한다.

2. 제작증명 신청서의 접수현황, 기술자료, 평가자료 및 증명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

3. 품질관리자료,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평가 점검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4. 제작증명위원회 및 제작증명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에 대한 제작증명 평가를 수행하며 적합성을 최종 확인한다.

5. 제작증명서를 교부하고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의 개정현황을 관리한다.

6. 제작증명소지자의 감항성유지를 위해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작증명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

7. 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 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및 기술검증업무를 별지1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한다.

제5조(제작증명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최초 제작증명이나 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 이전 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제작증

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작증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작증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원장의 직

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제작증명위원장은 인증기술, 시험 및 검사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위

원회 부위원장을 지정한다.

3. 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는 제6조의 규정과 같다.

③제작증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 ①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증명서 교부요건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 제작증명 평가팀의 평가결과 검토 및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다.

②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 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증명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③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작증명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팀에 해

당업무를 부여한다.

④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이 제작증명 평가 업무 중 의사결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작증명위원장은 평가팀의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제작증명위윈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팀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⑦제작증명위원장은 제작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제작증명위원 및 평가팀이 참석하는 제

작증명종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제작증명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한 지시, 요구, 확인을 할 수 있다.

1. 평가팀의 평가결과 이외에 불만족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평가팀에게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토록

지시하거나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시정조치

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⑨제작증명위원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완료된 이후 최종의사결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제한)형식증명소지자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

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다만, 면허생산 협정서에 형식

증명소지자와 해당 감항당국의 설계변경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

제8조(신청자료 확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자료가 해당 규칙 제29조의

규정 및 본 규정 제10조의 요건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품질관리자료가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제9조(제작증명 평가팀 구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위원장을 지정하여 제

작증명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 한 후에 기술자료의 검토 및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위하

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작증명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할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평가팀장과 평가원으로 구성한다. 신청자의 제작공장에서 적용되

는 공정이나 절차의 형태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③평가팀은 신청자의 제작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직원이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 내지 3명

2. 직원이 400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2명 내지 4명

3. 직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장1명에 팀원 3명 내지 5명

④평가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 관련 기술경력 6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4년 이상인

자

3.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

4. 항공산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

5. 항공우주분야의 제작 및 설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정책 및 목표

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문서 작성능력을

갖춘 자

제10조(품질관리자료 평가) ①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절차

등을 기술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

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

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

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

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 및 사후 인증관리체계(이하 “사후인증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②평가팀장은 신청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주요 검사를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정보

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시정조치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품질관리자료의 승인

은 품질관리체계 평가 계획서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평가팀장은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

우에는 평가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팀장은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

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 ①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규정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제조공정 및 시험절차 등이 관련 규정,

형식승인된 설계자료 및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계획) 평가팀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체계 평가절차) ①평가팀장은 평가 전에 평가팀 회의를 소집하여 평가 계획, 목표에 대

하여 설명하고 업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평가 시작일에 평가팀 및 신청자의 주요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 대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팀 및 신청자의 소개

2. 평가의 범위 및 목적

3.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요

4. 공식 의사전달자 결정

5. 평가팀 지원 요청 및 시설 사용가능여부 확인

6. 최종 및 수시 회의일정 결정

③평가는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및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

표에 따라 진행한다.

④평가는 면담, 문서 및 자료의 조사, 대상 부서의 업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평가에 대

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원은 평가시 확인한 모든 부적합사항을 관련 조항과 함께 기록 하여야 한다.

2.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관찰, 측정,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비교 검증되어야 한다.

3. 평가 중 평가팀장은 평가목표달성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원에게 배정한 업무와 평

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형식설계자료,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임의의 부품이나 공정 등을 선택하여, 이들의 관련기준, 절차, 표준에서 규정하는 각 요구조건을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부품이나 공정 등이 관련 기준, 절차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제14조(평가종결회의) ①평가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팀 및 신청자가 참석하는

평가종결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평가종결회의의 주요목적은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회의 기록은 유

지·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사항을 조정하고, 시정조치 및 후속 절차에 대하여 설명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 처리) ①평가팀장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적

합한 시정조치가 수행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에게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

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및 결정) ①평가팀장은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및 완료여부



를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

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위원회 결정사항 또는 평가보고서에 따라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또는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공장이 관련 규정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취하

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확인)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

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

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의 적절성

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제18조(제작증명서의 교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증명서 교부자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작증명서와 본 규정의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제작공장의 주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 협

력공장이 있는 경우, 주 제작공장의 주소 아래에 별도로 구분 ·표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생산승인지정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의 일부로서 생산승인지정서를 제작증명서와 함

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생산승인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제작증명서에 의해 생산을 승인받은 개별 제품의 형식증명서 번호

2. 승인 제품의 모델 번호

3. 제작증명서 교부일자

제20조(제작시설의 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

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작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평가목

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품질관리체계 변경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 교부 후,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제한)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증명된 특정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된다.

나. 제작증명서는 승인된 제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

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작증명서는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작증명소지자가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제작증명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22조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작증명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명서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휴가기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3. 생산 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된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증

명소지자에 대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

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

의 제작업체에 대한 제작증명을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제작증명소지자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

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

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생산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항공기등의 다중생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

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

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제작증명서의 개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한)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

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제작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

용만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여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제한)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개정하

여야 한다.

④제작증명소지자가 완성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것을 중지하였으나 예비품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지자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제27조(국토교통부의 검사 및 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규정에 대한 적합

성 판단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제작증명소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전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공장 사무실에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증명서를 전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소지자의 특권) <삭제>

제30조(양도의 금지)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1조(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서를 자진 반납, 제작증명소지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효력의 정지나 취소, 제작증명서 말소일자의 도래 또는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제32조(수수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규칙 별표 47

에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평가 또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검증시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외에 주기평가, 수시평가를 포함한 세부평가 또

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과 평가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현지출장비용 등의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접인건비: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한 검사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등

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

2. 간접비: 해당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비, 전기료,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35%

3. 직접경비: 해당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술자료 분석 등의 실제소요 비용

4.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공과금, 연구활동진흥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인건비의 17%

제3장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제33조(목적) 본 장의 목적은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

한 생산승인 요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34조(생산승인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생산승인을 위해 수행하여야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자료에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

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평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품

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할 수 있다.

라. 승인한 품질관리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해당 규정, 승인된 품질관리자료 및 형식설계 자료에 따라 신청자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작공장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신청자 및 소지자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자 및 소지자 의무사항을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➀신청자 또는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➁신청자는 제출자료를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제출한 품질관리자료에 기존의 품질관리 절차(예를 들면, 군용항공기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➂형식승인소지자는 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

하여야 한다.

➃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

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로 구성된다.

(나)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한다. 주

제작공장의 주소는 실제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므로 사서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형식

승인소지자가 이전한 주소의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

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자는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

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

는 경우

3.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➄형식승인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기술표준



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용 부품을 제작하여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기술표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선적서류에 기록하여 이를 개별 부품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

2. 기술표준품 표시는 개별 부품이나 하위 조립품이 아닌 형식승인을 받은 최상의 조립품에 표시하

여야 한다. 원 형식승인소지자가 관련 기술표준품에 장착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부품에 대한 표시 요건

은 기술표준품의 해당 설계자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추적성이 있어야 한다.

➅형식승인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표시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제36조(제작증명의 준용) ①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절차 및 기준은 제작증명의 제10조 내지

제17조의 조항을 준용한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한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인증관리 프로그램

제37조(목적) 본 장은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인증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인증관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에 대해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정기 및 수시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관(PI) 평가와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ACSEP) 계획수립 및 수행

나. 공급업체관리에 대한 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

다. 생산제품에 관한 제품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

2. 수시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품의 감항성 또는 합치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사항 평가

나. 품질관리 문제와 관련된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서(SDR, 이하 “고장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조사

다. 법 및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마.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 결정 및 수행

3.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관리 담당자

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관 교육 계획수립

나.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감사·평가 계획수립 및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팀 선정

다. 지속적인 인증관리 개선

라. 일반적인 인증관리 정보의 배포

제39조(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이

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당해 공급업체가 본 규정에 적합한 생산승인 및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

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생산승인소지자가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승인소지자는 모든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장

하여야 한다.

2.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승인소지자의 검사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납

품(direct shipment)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생산승인소지자는 직접납품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나. 인수검사나 시험과 같이 생산승인소지자 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인수검사를 생략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공급업체 현지평가와 부품검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품

질관리 또는 검사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개별 부품 출하시 출하장, 송장 또는 생산승인의 조건하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서 등

의 기타 문서를 동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검사 및 수락은 생산승인소지자가 수행해야 한

다.

라. 해당 승인하에서 제작된 부품을 위한 선적서류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시 적격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마. 해당 부품의 마킹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사전 승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3.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가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사전승인(계약 등)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의 최신목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에게 당해 제작공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를 받아야 함을 충분

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가 외국에 위치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22조의, 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협정 또는 업무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공급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

다.

제40조(정기 인증관리 감사/평가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검사관 평가, 공급업

체관리 감사, 생산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등의 일정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기 인증관리업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관 평가 : 연간 2회 이상

2. 공급업체관리 감사 : 연간 2개 내지 4개 업체

3. 제품감사 : 연간 1회

4.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 연간 1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를 이용하여 검사

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인증관리의 일부로서 부품, 자재, 공급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연간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연간 계획에 포

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승인소지자의 당해 구매요구서 또는 품질요구조건을 기준으로 각 감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관리 감사 계획을 사전에 당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할 생산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승인소지자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제품의 감항성 평가를 위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

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에 대해 다음 각목의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생산감사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소지자가 검사를 완료한 생산공정 과정 중 임의의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나. 제품감사는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검사관 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치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불량을 유발하여 불안전한 상

태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 선정시 다음 각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고장보고서(SDR)에 기재된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나. 운용자가 관리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다. 소지자의 도면, 공정 규격서, 시험 규격서 및 품질관리절차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분류한 특성

및 특징

라. 곡률반경, 표면처리, 주조물에 대한 기계가공, 카드뮴 도금, 비파괴검사 등과 같은 비치명적인 특

성 및 공정특성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대해 생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최종 제품

나. 중간조립품

다. 단품

라. 원자재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생산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해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운용 및 기능 시험기준에 대한 최종제품 또는 중간조립품의 합치성

나. 승인된 설계자료에 규정된 당해 특성에 대한 실제 측정 기록치의 합치성

다. 외부 결함에 대한 제품 육안검사

라. 승인된 설계자료 또는 구매 요구서의 요건에 대한 실제 식별표시의 합치성 및 생산공정에서의

식별표시 유지성

마. 문서 및 기술자료의 재개정, 유지상태 및 적합성

바. 특수공정 관리의 적합성

사.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

5.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의 합치성검사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고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를 위한 감사 또는 평가 중,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 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1조(수시 인증관리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수시로 감사,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

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치성

2.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만족 및 실질적 이행 가능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평가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체계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식별하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2. 요구된 시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변경사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제43조(고장보고서(SDR) 등에 대한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불량, 결함 등에 대한 보고나



사고보고서 또는 고장보고서(SDR)를 접수 시, 당해 보고서의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사항에 다음

각호의 설계 또는 생산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파손,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작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

해서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

2.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 또는 승인서의 형식 및 번호

3. 결함 제품 또는 부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모델 또는 부품번호

4. 제작자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조사 결과

5.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사항의 원인

6.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7. 운용중인 제품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제44조(특별 감사, 평가 또는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적인 작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 평가, 생산감사, 공급업체관리 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승인받지 않

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의 사용 및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따른 특별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평가의 종류를 결정하고 제40조 내지 제41조의 해당 규정에 따

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감사 또는 평가 계획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승인소

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반복적으로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과다하게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5. 생산승인소지자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6.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7. 생산승인소지자가 장기간의 휴업 이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8.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5조(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감사·평가·조사 결과 관련 규정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원인조

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고 다음 각목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사항이 안전, 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사항인지 또는 단순한 부적합사항인지에 대한 판단

나. 부적합사항이 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 절차 또는 구매 요구서 요구조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준하여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을 발견

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이미 납품된 제품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나.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이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것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

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구매요구서에 대한 공급업체의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

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장의 내부규정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

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 구매요구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단순 부적합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 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승인소지

자에게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아. 인증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귀책공장에 부적합사항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

구하여야 한다.

자.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적합사항을 통보하

고, 필요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공급업체가 생산승인소지자의 승인 범위 이외에 부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조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시정조치의 확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의 각호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내용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부품을 식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관련된 즉각적

인 시정조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분야나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

4.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

5.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6.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근본원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완료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

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항공안전에 저해

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하고 운영자 등이 관련 제품의 사용을 중

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생산승인의 취소)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거나 제46조의 규

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재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34조의 청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7조(생산승인의 취소)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

자증명)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

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 등이 생산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제48조(규정위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 평가 또는 조사결과 생산승인

소지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작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유효기간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

개 정 이 력 (Revisions)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Rev. 0
2003.

9.24

·조직구조 등 15개 분야, 129개 평가항목을 제

정함

∙항공기등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제작증명)에만 

적용함

FAA Order

8100.7A

Rev. 1
2005.

10.4

∙BASA 체결 등에 대비하여 FAA 최신 개정내

용을 인용하여 전면 개정함 (6분야, 132항목)

∙평가표 명칭을 변경함

품질보증체제 평가점검표

(Quality Assurance System Evaluation Program)

 → 항공기 품질관리체계 평가표 

(Aircraft Quality System Survey Sheet)

∙각 평가항목별로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적용여부를 세분화 함

FAA Order

8100.7B 

Chg.2

(‘05.5.20)

Rev. 2
2006. 

5.30

최신 FAA 개정사항 반영

→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 (ACSEP Survey Sheet)

FAA Order

8100.7C

(‘05.10.12)



평가점검표 사용지침 (Instructions)

▣ 평가점검표의 적용

◦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는 다음의 인증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최초평가 및 정기/수시 평가에 

적용한다.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제작증명 (PC, Production Certification)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TSO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 부품등제작자증명 (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

◦ 평가점검표의 각 평가항목은 인증종류(PC, PMA, TSOA)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내용은 “인증종류별 평가항목 적용” 표를 참조한다.

▣ 평가결과의 기록

◦ 각 항목별 평가를 수행한 후에 평가결과(Yes, No, NA)의 해당 칸에는 √ 표시를 한다.

- Yes : 관련 문서 및 절차 등에 의거하여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을 때

- No : 해당 요건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을 때

- NA : 당해 신청자에 대한 승인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평가가 불가능할 때

◦ 각 항목별 평가 수행 결과에 따른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록한다.

▣ 평가항목에 대한 고려사항

◦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는 생산승인을 받은 업체 또는 개인을 지칭하

는 것이며, 생산승인은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등을 의미한다.

◦ “항공기 제작자에 해당하는 사항(for aircraft manufacturer only)”으로 표기된 항목은 엔진 및 프

로펠러, 부품, 기술표준품 등의 제작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비평가항목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문서 또는 품질관리자료 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평가한다.



▣ 인증종류별 평가항목 적용

   •/◦ : 평가항목   × : 비평가항목   * : 항공기 제작자에 해당하는 사항 (for aircraft manufacturer only)

인증종류

평가항목
PC PMA TSOA

인증종류

평가항목
PC PMA TSOA

인증종류

평가항목
PC PMA TSOA

 1. 조직관리 (Organizational Management)  4. 제작공정 (Manufacturing Processes) 508 ◦ ◦ ◦

101 • ◦ ◦ 401 ◦ ◦ ◦ 509 ◦ ◦ ◦

102 • • • 402 • • • 510 ◦ ◦ ◦

103 ◦ ◦ ◦ 403 ◦ ◦ ◦ 511 ◦ ◦ ◦

104 ◦ ◦ ◦ 404 ◦ ◦ ◦ 512 ◦ ◦ ◦

105 • ◦ • 405 ◦ ◦ ◦ 513 • ◦ •

106 • ◦ • 406 ◦ ◦ ◦ 514 ◦ ◦ ◦

107 ◦ ◦ ◦ 407 ◦ ◦ ◦ 515 ◦ ◦ ◦

108 ◦ • • 408 • ◦ • 516 ◦ × ×

109 • • • 409 • • • 517* ◦ × ×

110 • • • 410 ◦ ◦ ◦ 518* ◦ × ×

111 ◦ ◦ ◦ 411 ◦ ◦ ◦ 519* ◦ × ×

112 ◦ ◦ ◦ 412 ◦ • ◦ 520 ◦ ◦ ◦

113 ◦ ◦ • 413 • • • 521 ◦ ◦ ◦

114 ◦ ◦ ◦ 414 ◦ ◦ ◦ 522 ◦ ◦ ◦

115 ◦ ◦ ◦ 415 • • • 523 ◦ ◦ ◦

116 ◦ ◦ ◦ 416 ◦ • ◦ 524 ◦ ◦ ◦

117 ◦ ◦ ◦ 417 ◦ ◦ ◦ 525 ◦ ◦ ◦

 2. 설계관리 (Design Control) 418 ◦ ◦ ◦ 526 ◦ ◦ ◦

201 ◦ ◦ ◦ 419 ◦ ◦ ◦ 527 ◦ ◦ ◦

202 • • • 420 ◦ ◦ ◦ 528 ◦ ◦ ◦

203 ◦ ◦ ◦ 421 ◦ ◦ ◦ 529 • × •

204 ◦ ◦ ◦ 422 ◦ • ◦ 530 • • •

205 ◦ ◦ ◦ 423 ◦ ◦ ◦ 531 • ◦ •

206 • ◦ • 424 ◦ ◦ ◦ 532 ◦ ◦ ◦

207 • • • 425 • • • 533 ◦ ◦ ◦

208 • • • 426 ◦ ◦ ◦ 534 ◦ ◦ ◦

209 • ◦ • 427 • • •  6. 공급업체관리 (Supplier Control)

210 • ◦ ◦ 428 • • • 601 ◦ ◦ ◦

 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SQA) 429 × × • 602 ◦ ◦ ◦

301 ◦ ◦ ◦ 430 • • • 603 ◦ ◦ ◦

302 ◦ ◦ ◦ 431 • • • 604 ◦ ◦ ◦

303 ◦ ◦ ◦ 432 ◦ ◦ ◦ 605 ◦ ◦ ◦

304 ◦ ◦ ◦ 433* ◦ × × 606 ◦ ◦ ◦

305 ◦ ◦ ◦ 434* ◦ × × 607 • ◦ •

306 ◦ ◦ ◦ 435* ◦ × × 608 ◦ ◦ ◦

307 ◦ ◦ ◦ 436* ◦ × × 609 ◦ ◦ ◦

308 ◦ ◦ ◦ 437* ◦ × × 610 ◦ ◦ ◦

309 ◦ ◦ ◦  5. 제작관리 (Manufacturing Controls) 611 ◦ ◦ ◦

310 ◦ ◦ ◦ 501 ◦ ◦ ◦ 612 • • •

311 ◦ ◦ ◦ 502 ◦ ◦ ◦ 613 ◦ ◦ ◦

312 ◦ ◦ ◦ 503 ◦ ◦ ◦ 614 ◦ ◦ ◦

313 ◦ ◦ ◦ 504 ◦ ◦ ◦ 615 ◦ ◦ ◦

314 ◦ ◦ ◦ 505 ◦ ◦ ◦ 616 ◦ ◦ ◦

315 ◦ ◦ ◦ 506 ◦ ◦ ◦ 617 ◦ ◦ ◦

507 ◦ ◦ ◦ 618 • • •

619 ◦ ◦ ◦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

(ACSEP Survey Sheet)

1. 조직 관리(Organizational Management)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101. 생산승인서/허가서(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

인)가 당해 제작공장의 본관 건물 내에 적절하게 전시되어 있는가?

□ □ □

Is the production approval/authorization displayed prominently in the 
main office of the evaluated facility in which the product is 
manufactured?

102. 당해 제작공장은 생산승인서(제작증명/부품등제작자증명/기술표준

품 형식승인)의 생산제한조건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가?

□ □ □

Is the evaluated facility operating within the production limitations 
of the production approval?

103. 각 기능을 담당하는 제작공장 및 개별 조직의 책임과 권한 범위

를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및 절차적인 문서가 있는가?

□ □ □

Is there an overall policy/procedural document that describes the 
facility and each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various functions; 
including a description of responsibilities and their levels of authority?

104. 당해 제작공장은 정책 관련 문서의 적절성과 최신성을 주기적으

로 검토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고, 책임자가 정

책 및 절차 문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 □ □

Is the policy document reviewed periodically by the evaluated facility 
for adequacy and currency, and updated as warranted and are the 
policy and procedures documents available to responsible personnel?

105. 당해 제작공장은 책임 및 권한 범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품

질관리 관련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품질관리매뉴얼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Does the evaluated facility have and use a Quality Manual to 
describe the management of quality-related subjects, including a 
description of responsibilities and their levels of authority defined?

106. 품질관리자료 및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가?

□ □ □

Is quality system data, and changes thereto, submitted to the 
MLIT?

107. 품질관리를 위한 태그, 서식, 그리고 기타의 문서가 적절하게 기

록되고 관리되는가?

□ □ □

Are tags, forms, and other documents described and controlled?

108. 당해 제작공장은 공정, 시험, 그리고 품질/검사시스템 자료의 유

형에 따라 기록유지 계획을 수립하는가?

□ □ □

Has the evaluated facility established a record retention schedule 
for various types of process, test, and quality/inspection system 
data?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109. 당해 제작공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제작공장으로 확대

하는 생산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서로 보고하는가?

□ □ □

Are relocations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at which products are 
manufactured, or expansions to include additional facilities at other 
locations, reported to the MLIT in writing?

110. 고장, 기능장애, 그리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보고

하는가?

□ □ □

Are failures, malfunctions, and defects reported to the MLIT?

111. 운용회보와 정비매뉴얼은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승인을 하고 국

토교통부의 담당 검사관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는가?

□ □ □

Are service bulletins and maintenance manuals approved by authorized 
personnel and coordinated with a MLIT engineer/inspector?

112. 당해 제품 또는 부품의 사용자/장착자로부터 운용상의 문제점/애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there provisions for receiving feedback on service 
problems/difficulties from users/installers of the product or a part 
of the product?

113. 국토교통부 또는 사용자로부터 운용상 문제(설계 및 제작으로 인한), 

감항성을 잃은 상태, 불안전한 형태 또는 특성을 통보받은 경우, 이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하는가?

□ □ □

Are service problems (both design and manufacturing), 
unairworthy conditions, unsafe features or unsafe characteristics 
reported by the MLIT or users, investigated and prompt 
corrective actions taken by the evaluated facility?

114. 운용 중인 제품에 불일치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 사용자에

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Do procedures provide a method to notify users and recall 
products, when necessary, when nonconformances are suspected 
or known to exist in products in service?

115. 운용 중인 품목의 수거를 포함하여 당해 제품/부품의 사용자에게 운

용에 관련된 정보를 통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 □

Is there a means for keeping users of the product/part informed 
of service information, including field purges?

116. 당해 제작공장은 설정된 정책, 절차, 그리고 승인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감사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 □ □

Does the evaluated facility have an internal audit program to 
verify compliance with established policies, procedures and 
approved data?

117. 내부감사 결과는 공장 경영자에게 보고 되고, 품질관리체계/제품

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되는가?

□ □ □

Are results of internal audits reported to facility management and 
are the audits used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system/product?

2. 설계 관리 (Design Control)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201. 기술자료/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며, 보관, 유지 및 보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Are there procedures for the control of technical data/documents 

and do they include storage, maintenance and protection?

202. 설계와 기술자료 문서에 대한 발행, 수정, 배포, 그리고 최신현황

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Are the issuance, retrieval, distribution, and currency of design and 

technical data documents controlled?

203. 제작, 품질, 그리고 운용/지원 부서는 설계 및 기술자료 변경에 

대한 검토에 참여하는가?

□ □ □

Do the manufacturing, quality, and service/support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review of design and technical data changes?

204. 제품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문서화, 그리고 관리를 위한 절차

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there procedures in place to approve, document, and control 

changes to product design?

205.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계 자료(규격, 장착지침서, 그리고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문서)에 대한 변경사항은 적합하게 문서화

되고 승인을 받는가?

□ □ □

Are changes to technical data referenced on MLIT-approved design 

data (specifications, installation instructions [when applicable], and 

airborne software documentation) appropriately documented and 

approved?

206. 경미한 설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방법으로 승인되고 있는

가?

□ □ □

Are minor design changes approved under a method acceptable to 

the MLIT?

207. 공정규격 변경을 포함하여, 중요 설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을 위해 제출되고 있는가? 

□ □ □

Are major design changes, including process specification changes, 

submitted to the MLIT for approval?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208.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해당되는 경우, 국토

교통부가 승인한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 □ □

Have design changes necessary to correct unsafe conditions been 

incorporated into the MLIT-approved design, when applicable.

209. 설계변경이 감항성유지지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최신화 

하고, 해당 인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

□ □ □

Are the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 kept current with 
design changes, when appropriate; and made available to 
appropriate persons?

210. 감항성개선지시(AD)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료와 

정보는 제품의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

□ □ □

Is descriptive data and information on MLIT-approved design 
changes resulting from incorporation of AD's, or which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product made available to users of the 
product?



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Software Quality Assurance)

Part A. 항공기 탑재용 소프트웨어 (Airborne Software)

Part B. 제품 합부 판정용 소프트웨어 (Product Acceptance Software)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301.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SCMP) 또는 절차서가 있는가?

□ □ □

Is there a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SCMP) or 
procedure to control airborne software configuration?

302. 형상관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 문서를 목록화하고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부품번호가 기재되는 형상색인문서(CID)가 유

지되고 있는가?

□ □ □

Is there a Configuration Index Document (CID) listing all software 
document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and defin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part numbers?

303. 소프트웨어 문제를 보고, 추적, 그리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침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there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racking, and 
resolving software problems?

304. 사용되지 않거나 최신버전이 아닌 소프트웨어 매체가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여 제거하는가?

□ □ □

Is obsolete and non-current software media recalled and purged, 
when applicable?

305.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인가자의 접근,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방법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Are there methods and facilities to protect computer programs from 
unauthorized access, inadvertent damage, or degradation?

306. 납품한 탑재용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 및 기

록보관 절차가 있는가?

□ □ □

Are there procedures to ensure documentation and archival for 
each version of the delivered airborne software version?

307. 기술도면 요구조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내․외부에 식별표시를 

하는가?

□ □ □

Is software identified/marked externally/internally in accordance with 
the engineering drawing requirements?

308. 탑재용 소프트웨어 매체를 적합하게(예시; 환경조건과 자성에 의

한 손상 주의) 취급 및 보관하고 있는가?

□ □ □

Is airborne software programmed media handled and stored 
properly (e.g., environmental controls and magnetic interference 
precautions)?

309. 소프트웨어 빌드 및 로드(build and load)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

고, 이를 유지 및 사용하고 있는가?

□ □ □

Are build and load instructions established, maintained, and used?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310.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서(SCMP) 또는 절차서가 있는가?

□ □ □

Is there a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SCMP) or 

procedure to control product acceptance software configuration?

311. 제품 합부 판정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문서화하

고 이를 승인하는가?

□ □ □

Are all changes to product acceptance software documented and 

approved?

312.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의 수락 문제를 보고, 추적, 그리고 해결하

는데 필요한 지침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there practic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racking and 

resolving software-related product acceptance problems?

313.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인가자의 접근,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방법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Are there methods and facilities to protect computer programs from 

unauthorized access, inadvertent damage, or degradation?

314. 제품 합부 판정용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가?

□ □ □

Is product acceptance software verified prior to use?

315. 소프트웨어 빌드 및 로드(build and load)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

고, 이를 유지 및 사용하고 있는가?

□ □ □

Are build and load instructions established, maintained, and used?



4. 제작 공정 (Manufacturing Processes)

Part A. 제작공정 및 특수공정 (Manufacturing and Special Manufacturing Processes)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401. 작업지침서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검토, 승인, 관리, 그리고 

문서화되는가?

□ □ □

Are work instructions and revisions to work instructions reviewed, 
approved, controlled, and documented?

402. 운용 중인 모든 특수공정을 식별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계자료에 정의하고, 그리고 공정규격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는가?

□ □ □

Are all special processes in use identified and defined by 
MLIT-approved design data and detailed in process specifications?

403. 신규 또는 변경된 공정은 적합한 인원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

는가?

□ □ □

Are new or changed processes substantiated and approved by 
appropriate personnel?

404. 해당 규격 또는 제작자의 절차에 따라서 특수공정 작업자에 대한 

자격검정을 수행하고 이를 승인하는가?

□ □ □

Are special manufacturing process operators qualifi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manufacturer's procedures?

405.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계자료에 의거하여 제작된 품목의 

합치성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검사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 

규정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는가?

□ □ □

Are records generated and maintained for all significant provisions of 
the quality/inspection program which have an effect on control of the 
conformity of the manufactured article to MLIT-approved design data?

406. 특수공정에 사용되는 치공구, 게이지, 계측기, 타이머, 전류계, 또

는 전압계 등과 같은 기기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검교정

을 하는가?

□ □ □

Is equipment required for special processing, such as tools, 
gauges, instruments, timers, ammeters, or voltmeters, available and 
calibrated?

407. 제작공정 및 특수공정이 규정된 관리를 벗어난 경우에 이를 시정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 □

Is action taken to correct a manufacturing/special process that is 
found to be out of control?



Part B. 자재 인수, 취급 및 저장 (Material Receiving, Handling and Storage)

Part C. 감항성 결정 (Airworthiness Determination)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408.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식을 나타내는 목록 또는 챠트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Have lists or charts showing location and type of inspection 
stations been properly maintained?

409. 개별 제품/부품에 대한 검사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

계자료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정되는가?

□ □ □

Are inspection methods for each product/part selected to ensure 
that parts will be inspected for conformity with MLIT-approved 
design data?

410. 제품/부품의 검사 상태는 전체 생산주기에 걸쳐서 식별이 가능한

가?

□ □ □

Is the inspection status of products/parts identifiable throughout the 
manufacturing cycle?

411. 검사원 자격을 승인 받은 인원에게만 검사표식용 기구/인장을 지

급하고 이를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 □ □

Are inspection marking devices/stamps issued only to authorized 
persons and are there procedures to ensure proper control.

412. 특별한 환경(온도, 청결도 등)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자재

보관, 취급, 제작 및 조립장에 적용하고 있는가?

□ □ □

Are special environmental controls (temperature, cleanliness, etc.) 
utilized in material storage, handling, manufacturing and assembly 
areas when warranted?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413. 원자재 및 공급업체의 부품/용역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

계자료 또는 구매주문서 요구사항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수검사 절차가 있는가?

□ □ □

Is receiving inspection required to verify that raw materials and 
supplier-furnished parts/service conform to the MLIT-approved 
design data or purchase order requirements?

414. 인수검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Are records of receiving inspection generated and maintained?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415. 구매한 시효성 자재와 품목이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하는가?

□ □ □

Are purchased shelf-life materials and products verified to ensure 
that specification requirements are met?

416. 시효에 민감한 품목/부품/자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가? □ □ □

Are age-sensitive products/parts/material identified and controlled?

417. 합부 판정이 되지 않은 자재와 부품은 격리하여 보관하는가? □ □ □

Are material and parts awaiting acceptance segregated?

418. 추적성 관리 품목은 조립기록에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Are traceable components identified in assembly records?

419. 해당되는 경우, 완성부품의 원자재까지 추적이 가능한가? □ □ □

Are completed parts traceable to raw material, when applicable?

420. 모든 제작 및 검사 공정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책임사항을 포함하

여 로트 분리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가?

□ □ □

Is traceability for split lots maintained, including accountability for 
the completion of all manufacturing and inspection operations?

421. 자재 또는 부품의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생산투입이 필요한 경

우, 이에 대한 특별한 표식 및 관리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special identification and controls required if materials or parts 
are introduced into production prior to full acceptance?

422. 부품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

고 있는가?

□ □ □

Are appropriate methods used to prevent part damage or 
contamination?

423. 오용하면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척제, 솔벤트, 기름제거제 

등과 같은 물질을 적합하게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가?

□ □ □

Are cleaners, solvents, degreasers, etc. adequately identified and 
controlled to prevent potential product damage from misapplication?

424. 보관창고 및 제작작업장에 있는 제품/부품은 적정하게 격리 및 

식별 표시가 되어 있는가?

□ □ □

Is there proper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product/parts in 
storage and manufacturing areas?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425. 장착/납품을 위하여 불출하기 전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부품

에 요구되는 설계변경이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는가?

□ □ □

Are required design changes incorporated into products/parts being 

stored prior to their release for installation/shipment?

426. 합치성이 확인되고 적합하게 식별 표시된 제품/부품만을 창고에 

보관하고 부품의 이동/불출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Are only conforming and properly identified products/parts placed 

in storage and is removal/issuance of parts controlled?

427. 완성된 제품/부품에는 적합한 식별 표시가 되어 있는가? □ □ □

Do completed products/parts have proper identification markings?

428. 생산승인 하에서 합치성이 확인되고 적합하게 식별 표시된 제품/

부품만을 납품하고 있는가?

□ □ □

Are only conforming and properly identified products/parts shipped 

under the production approval?

429. 해당 제품/부품의 감항성을 결정하기 위한 합치성/적합성 보증서

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가?

□ □ □

Have Statements of Conformity/Compliance for products/parts been 

submitted to the MLIT for airworthiness determination?

430. 수출감항승인서가 교부된 경우에, 이에 필요한 문서 및 지침을 

수입국 감항당국 또는 수입국의 특별요건에 따라 규정된 기관에 

제출하는가?

□ □ □

If an export airworthiness approval has been issued, have the 

necessary documents and instructions been forwarded to the 

aviation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or to other locations as 

specified in the special requirements of importing countries?

431. 승인된 요원이 감항승인서 또는 태그를 발급하는가? □ □ □

Have authorized personnel issued airworthiness approvals?

432.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생산된 모든 제품/부품에 

대하여 수출감항승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 □

Have export airworthiness approvals been obtained for all 

products/parts that have left the PAH's quality system?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항공기 제작자에 해당하는 사항 (For Aircraft Manufacturers Only)

433. 완성된 항공기에 대하여 감항증명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기 등록

을 하는가?

□ □ □

Are completed aircraft registered prior to airworthiness certification?

434. 감항증명을 받기 전에 항공기에 국적과 등록기호를 표시하여 식

별되도록 하였는가?

□ □ □

Have aircraft been properly identified with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prior to airworthiness certification?

435. 해당 감항증명서 또는 특별비행허가를 항공기의 비행 목적에 맞

게 발급 받았는가?

□ □ □

Have applicable airworthiness certificates or special flight permits 

been obtain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aircraft is flown?

436. 항공기를 인도할 때, 비행교범, 부록, 현재의 중량 및 균형 자료 

등의 해당사항을 제공하는가?

□ □ □

Are flight manuals, supplements, and current weight and balance 

data furnished with each aircraft at the time of delivery, as 

applicable?

437. 수입국 구매자에게 항공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의 등록

증 및 감항증명서를 반납하는가?

□ □ □

Have registration and airworthiness certificates been cancelled for 

aircraft whose title has passed to an importing country purchaser?



5. 제작 관리 (Manufacturing Controls)

Part A. 통계적 품질관리 (SQC,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501. 인수검사 및 제작과정에서 특정한 제품특성의 합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적 샘플링 검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Has a statistical sampling inspection plan been established for 
acceptance of specified product characteristics at receiving 
inspection and during manufacture?

502. 기술부서와 제작부서는 제품에 대한 합부 판정을 위해 통계적 품

질관리(SQC)와 통계적 공정관리(SPC)를 검토, 수행, 그리고 유

지하는데 참여하는가?

□ □ □

Do the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review,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statistical quality 
control (SQC) and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techniques used 
for product acceptance?

503. 특정한 제품 특성에 맞는 합부 판정이 가능하도록 통계적 공정관

리(SPC)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Has a satisfactory SPC method been established for acceptance of 
specific product characteristics?

504. 통계적 공정관리(SPC) 한계치와 서브그룹 선정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Are appropriate SPC control limits and subgroup selections used 
and maintained?

505. 특정한 제품 특성의 합부 판정에 적합한 사전관리방법이 수립되

어 있는가?

□ □ □

Has a satisfactory PRE-control method been established for 
acceptance of specific product characteristics?

506. 관련 인원은 통계적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 □ □

Are pertinent personnel trained in statistical techniques?



Part B. 치공구 및 게이지 (Tool and Gauge)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507. 검사 및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기기류는 검사 대상 특성의 

합치성을 결정하는데 적합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 □ □

Does the specified equipment used for inspection and test have 
the degree of accuracy necessary to determine conformity of the 
characteristic being inspected?

508. 치공구, 게이지, 기기류는 최초 승인 후, 주기적으로 검사 및 검

교정을 받고 있는가?

□ □ □

Are tools, gauges and equipment initially approved, periodically 
inspected and calibrated when applicable?

509.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은 적정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공인된 

국제표준기구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는가?

□ □ □

Do standards used for calibration have adequate accuracy and are 
they traceable to a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510.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계자료에 대한 제품의 합치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치공구와 게이지는 수락 가능한 환경조건 하에서 

보호, 유지,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가?

□ □ □

Are tools and gauges protected, maintained and used in an 
acceptable environment, when specified, to ensure product 
conformity to MLIT-approved design data?

511. 공차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게이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합격 처

리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토

를 수행하는가?

□ □ □

When a product has been accepted by a significantly 
out-of-tolerance gauge, is an evaluation conducted to determine 
the need for corrective action?

512. 비파괴검사 장비에도 공구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 □ □

Are tool control procedures applied to NDI equipment?



Part C. 시험 (Testing)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513. 시험절차/해당지침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내용을 수립, 유지, 그

리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Are test procedures/applicable instructions and subsequent 
changes, established, maintained, and adequately controlled?

514. 시험지침 또는 시험절차의 검토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

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Do procedures ensure that the appropriate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review of test instructions or procedures?

515. 시험 합격한 후에 조정작업이나 재작업을 수행한 제품/부품에 대

하여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재시험을 하는가?

□ □ □

Are products/parts that have been adjusted or reworked after test 
acceptance, retested to approved procedures?

516.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Are there procedures to ensure records are generated and 
maintained for completed tests of aircraft, engines, or propellers?

항공기 제작자에 해당하는 사항 (For Aircraft Manufacturers Only)

517. 비행시험 절차와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가?

□ □ □

Have flight test procedures and subsequent changes been 
submitted to and approved by the MLIT?

518. 당해 제작공장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행시험 조종사를 고용하

고 있는가?

□ □ □

In the case of aircraft, is the evaluated facility using flight test 
pilots that have been fully qualified?

519. 비행시험점검표(flight check-off form)를 적합하게 작성하는가? □ □ □

In the case of aircraft, is the flight check-off form properly 
completed?



Part D. 비파괴검사 (Nondestructive Inspection)

Part E. 불일치 자재 (Nonconforming Material)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520. 비파괴검사 공정과 이에 대한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설계자료에 합치하도록 문서화, 관리, 그리고 검토되고 있는

가?

□ □ □

Are NDI processes, including changes, properly documented, 
controlled, and reviewed for conformance with MLIT-approved 
design data?

521. 당해 제작공장은 비파괴검사 작업자를 자격인증, 재인증, 그리고 

인증취소를 하며, 그들에게 인가된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도

록 하는가?

□ □ □

Are NDI operators certified, recertified, and decertified by the 
evaluated facility and performing within their limits of authorization?

522. 비파괴검사 절차 및 공정 규격은 쉽게 이용가능하고 검사원이 이

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Are applicable NDI procedures/process specifications readily 
available and used by inspection personnel?

523. 중요 비파괴검사 변수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 □ □

Are the critical NDI parameters identified and controlled?

524. 비파괴검사 합격 및 불합격 기준을 절차서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Do procedures address NDI acceptance and rejection criteria?

525. 비파괴검사 공정이 관리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하는가?

□ □ □

Is corrective action taken when an NDI process is found to be 
out-of-control?

526. 적정한 시험편과 비파괴검사용 결함시편을 이용할 수 있고, 생산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식별 표시되어 있는가?

□ □ □

Are adequate test pieces and NDI known-defect samples available 
and identified to preclude introduction into the production system?

527. 비파괴검사 탱크와 용액이 규격에 합치하는지를 점검하는가? □ □ □

Are NDI tanks and solutions checked for compliance with 
specifications?

528. 비파괴검사에 대한 검사기록은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는가? □ □ □

Are NDI inspection records generated and maintained?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529. 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 및 운영을 하는

가?

□ □ □

Is a Materials Review Board (MRB) established, documented and 
operational?

530. 불일치 제품/부품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판정처리를 하는

가?

□ □ □

Are nonconforming products/parts identified, controlled, and 
dispositioned?

531.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중요 변경으로 판정된 사항은 설계승인 과정

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가?

□ □ □

Are MRB dispositions that are identified as major changes 
approved by the MLIT through the design approval process?

532. 상위 관리자는 품질경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준의 시정조치 및 

예방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불일치자재 데이터를 검토하고 분석

하는가?

□ □ □

Does upper management review and analyze nonconforming 
material data to detect adverse trends and determine appropriate 
levels of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533. 문서화된 불일치사항이 국토교통부 승인 형식설계에 중요 또는 

경미한 변경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불일치자재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Do procedures provide for engineering review of nonconforming 
material to determine if the documented nonconformance 
constitutes a major or minor change to the MLIT-approved type 
design?

534. 공정 및 절차가 제품/부품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사내, 공급업체, 운용 중인 제품)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

과, 실행 및 효과성을 모니터하는가?

□ □ □

Is corrective action (in-plant, at suppliers, and in-service) required 
where processes or procedures result in a nonconforming 
product/part thereof and are the actions monitored for respons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6. 공급업체 관리 (Supplier Control)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601. 승인된 공급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가? □ □ □

Is the use of approved suppliers required?

602. 공급업체에 대하여 최초평가 및 주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공급업체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가?

□ □ □

Are initial and periodic evaluations of suppliers made, as necessary 

and corrective actions taken to correct deficiencies found in the 

suppliers system?

603. 공급업체의 품질관리매뉴얼(최상위 문서)은 생산승인(제작증명, 

부품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소지자에 의해서 승인되었는

가?

□ □ □

Is the supplier's quality manual (or top level document) approved 

by the PAH?

604. 생산승인소지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급업체 관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품질관리매뉴얼 또는 다른 문

서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Are procedures for the use of other-parties to perform supplier 

surveillance or assessments on behalf of the PAH contained in the 

quality manual or other documents?

605. 품질관리매뉴얼 또는 다른 문서에 설명된 공급업체는 제3자를 활

용하기 위한 절차에 등재되어 있는가?

□ □ □

Are procedures for the use of other-party registered suppliers 

detailed in the quality manual or other documents?

606. 공급업체의 회사명, 위치, 또는 고위직 품질관리자와 같은 중요한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로 당해 제작공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절차가 있는가?

□ □ □

Do procedures require that suppliers notify the evaluated facility in 

writing when there are significant facility or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company name, location, or senior quality management?

607. 당해 제작공장은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부품에 대한 중요검사/자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모든 위임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

토교통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 □ □

Does the evaluated facility mak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MLIT 

regarding all delegation of authority to suppliers to make a major 

inspection/material review of any products/parts?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608. 생산승인소지자는 직접납품이 허가된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을 국

토교통부에 통보하는가?

□ □ □

Does the PAH notify the MLIT of suppliers authorized to direct 

ship?

609. 직접납품 허가를 받은 공급업체가 합치성이 확인된 부품만을 불

출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가?

□ □ □

Are suppliers with direct ship authorization controlled to ensure that 

only conforming parts are released?

610. 승인된 공급업체가 그들의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공급업체관리프

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Do procedures require that approved suppliers have a supplier 

control program in place for their suppliers?

611. 당해 제작공장은 해당되는 기술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내와 해외 

공급업체 모두에게 통지하는가?

□ □ □

Does the evaluated facility flow down applicable technical and 

quality requirements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ppliers?

612. 당해 제작공장은 공급업체의 설계와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

하고 있는가?

□ □ □

Does the evaluated facility control supplier design, including 

changes?

613.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전송되는 기술자료와 품질자료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공급업체에 배포되는가?

□ □ □

Are electronically stored and transmitted technical design and 

quality data adequately controlled and distributed to suppliers?

614. 품질관리부서는 구매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는가? □ □ □

Does the quality organization review purchase documents prior to 

issuance?

615. 생산승인소지자는 납품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급업체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가?

□ □ □

Does the PAH act on supplier notifications of suspected problems 

with previously delivered products?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Yes No NA

616. 승인된 공급업체가 제품/부품의 검사/시험에 사용하는 제작용 소

프트웨어와 장비를 적정하게 운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Do procedures require that approved suppliers have a program in 

place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manufacturing software 

and equipment used for product/part inspection/test?

617. 생산승인소지자는 외국에 있는 모든 신규 공급업체와 이들 공급

에서 생산된 초도품의 인수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지하

는가?

□ □ □

Does the PAH notify the MLIT of all new suppliers located in other 

countries, and of the receipt of first articles produced by those 

suppliers?

618. 당해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ies)에서 생산되는 제품/부품을 관

리하고 있는가?

□ □ □

Are product/parts from associate facilities controlled?

619. 컨소시엄(국제/국내)의 제작활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품질관리문

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 □ □

Has an interface quality document been prepared for consortium 

(international/domestic) manufacturing activities?



[별지 제1호]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Management Evaluation Plan)

1. 제작업체명
    (Manufacturer)

2. 평가계획번호 
(Evaluation Plan No)

3. 주 소
   (address)

4. 생산 형태
  (Production Type)

 제작증명
(PC)

□ 기술표준품형식승인
(TSOA)

□ 부품등제작자증명
(PMA)

□

5. 평가 형태
  (Evaluation Type)

 최초생산승인
(PA application)

□ 검사관 평가
(PI audit)

□ ACSEP 평가
(ACSEP evaluation)

□

 제품감사
(Product audit)

□ 공급업체관리 감사
(Supplier Control audit)

□ 기타 (      )
(etc.)

□

6. 평가 일자
  (Evaluation date)

7. 평가원
   (Auditor)

이    름
(Name)

소 속 기 관 명
(Organization)

직    위
(Position)

서    명
(Signature)

비    고
(Comments)

8. 작성일자
(date)

210mmX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 합치성검사 기록서

합치성검사 기록서
(Conformity Inspection Record)

1.과제번호, 합치성요청일
 Project No., TIA/Request Date

2.용지: ___쪽 / 
총___쪽

        Sheet / Sheets

3.신청자/제작자
 Applicant/Manufacturer

/

4.검사시작일
 Beginning Date

5.검사종료일
 Ending Date

6.모델, 부품식별(번호)
 Model or Part Description and No.

7.검사자
 Inspector

8.항목
  번호
Item No.

9.검사항목명칭
 Nomenclature of  Item 
 Inspected

10.도면문서규격 등
 Dwg. Doc., Spec. etc.

11.개정번호/일자
 Rev. No./Date

12.판정 항목 개수
 Number of Items
 determined

13.비고
 Comments

만족
SAT.

불만족
UNSAT.

210mmX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Management Evaluation Report)

 과    제    명
(Project Name)

과제번호
(Project No)

 제작업체명 (공급업체명)
   (Manufacturer/Supplier)

생산 형태
(Production Type)

 제작증명
(PC)

□ 기술표준품형식승인
(TSOA)

□ 부품등제작자증명
(PMA)

□

평가 형태
(Evaluation Type)

 최초생산승인
(PA application)

□ 검사관 평가
(PI audit)

□ ACSEP 평가
(ACSEP evaluation)

□

 제품감사
(Product audit)

□ 공급업체관리 감사
(Supplier Control audit)

□ 기타 (      )
(etc.)

□

 평  가  일  자
(Evaluation date)

평가대상 품질관리자료
(Quality Control Data)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ACSEP Evaluations)

평 가 분 야
(system Elements)

적합
(SAT/UNSAT)

부적합 항목 (부적합보고서 번호)
(Noncompliance Items No.)

1. 조직관리
       (Organizational Management)

2. 설계관리
       (Design Control)

3.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S/W Quality Assurance)

4. 제조공정
       (Manufacturing Process)

5. 제작관리
       (Manufacturing Controls)

6. 공급업체 관리
       (Supplier Control)

종 합 의 견
(Summary)

  ※ 붙임   : 부적합보고서(Noncompliance Report) 1부

       (Attachments)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ACSEP Survey Sheet) 1부.

  위와 같이 제작업체/공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evaluator's Signature)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재활용품))



[별지 제4호]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업  체  명
   (Manufacturer/Supplier)

평가계획번호 
(Evaluation Plan No)

평 가  형 태
(Evaluation Type)

최초생산승인
(PA application)

□ 검사관 평가
(PI audit)

□ ACSEP 평가
(ACSEP evaluation)

□

제품감사
(Product audit)

□ 공급업체관리 감사
(Supplier Control audit)

□ 기타 (      )
(etc.)

□

부적합종류
(Type of Noncompliance)

안전□
(Safety-Related)

시스템□
(Systemic)

독립□
(Isolated)

인증□
(Cert.-Related)

부적합보고서번호
(Noncompliance Report No)

평가 점검표
평가 분야명

(ACSEP system element)

평가 점검표
항 목 번 호
(ACSEP Criteria No)

관 련 근 거
(Applicable Document)

요구 조건 (Required Conditions)

부적합 사항 (Noncompliance)

평가업체확인자서명
(Company Signature)

  평가원 서명
(Evaluator's Signature)

  평 가 일 자
(Date of Evaluation)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재활용품))



[별지 제5호] 생산승인지정서

대  한  민  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생 산 승 인 지 정 서
Production Limitation Record

지정서 번호

(Record No.)

제작증명서 번호

(Production Certificate No.)

항공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 소지자에게 승인된 (제한)형식증명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2 of Aviation Safety Act and the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holder of Production Certificate may produce any of the following models for 

which a (restricted) typ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제한)형식증명 번호
Type Certificate No.

모델
Model

제작증명서 교부일자
Issue Date of Production Certificate

제한 사항 :
Limitation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

(신문용지 54g/m3(재활용품))


